
물 사용권리보상(2013.6.20.)

0000발전(주)가 소수력발전소의 편입, 철거에 따른 물 사용권리를 보상해 달라는 이의재결 신청에 

대하여,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건의 일종으로 계속적, 배타적으로 이용

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물 사용권리가 손실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"하천수 사용권"은 그 자체가 고

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,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

익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 손실보상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다고 할 

것임,

따라서, 이미 영업 손실보상을 하였다면 그 영업보상은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

영업에 대한 보상으로서 "물 사용권리"도 포함하여 일괄평가된 것이므로 별도 보상은 타당하지 않음


